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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공  고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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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초시공고 제 2013 - 5호 

공      고
 속초시 공인조례 및 속초시수입증지조례 제4조의2 제③항 및 제4조의3 제③항의 
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(인증기) 사용에 관한 사항, 제9조(공고)의 규정에 
의거 신조 및 폐기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                         2013년   1월   3일

속     초     시     장
 1. 공인 신조 및 폐기 사유    ― 인증기 교체
 2. 신조 공인명 및 인영 : 신조 2개, 폐기 2개

구분 공  인  명 인  영 서체 및 규격 최초사용/폐기
년월일 인증기계기번호

신조
속초시장인 

민원실인증기전용1호

(민원행정담당)

한글전서체
가로(3.0㎝)×
세로(3.0㎝) 2013. 01. 04.  F21212353

신조
속초시장인 

민원실인증기전용2호

(민원행정담당)

한글전서체
가로(3.0㎝)×
세로(3.0㎝)

2013. 01. 04.  F21212352

폐기
속초시장인 

민원실인증기전용1호

(민원행정담당)

한글전서체
가로(3.0㎝)×
세로(3.0㎝)

2002.02.25
(2013. 01. 04.)  F2207579

폐기 속초시장인 

민원실인증기전용2호

(민원행정담당)

한글전서체
가로(3.0㎝)×
세로(3.0㎝)

2002.02.25
(2013. 01. 04.)  F2502118


